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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예진

건 명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20년 03월 07 일

소개의견

청원인 김예진은 제12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17조는 학생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교행사나 일정 등에 관심을 갖고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 자치권에 대해 자세한 법 조항이 없어 학생 자치권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

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보장이 되지 않기에 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학생 자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자치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이 학교 행사나 일정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또한 진정한 민주 시민이 되어 사회에서 정

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며, 시도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청원서

1. 제안 이유

학생자치의 정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며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

사 결정을 통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학생자치가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조사를 통하면 학생자

치기구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실제로 반영한다는 2019년 10월 학생 1000명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확인하면 선생님들은 70 % 이상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46% 정도가 반영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의 자치 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한 법률상의 자세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

정안에서 학생자치 활성화 조항 늘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초·중등학생이 자치의 중요성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주요 골자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의 자치 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며, 시도 교육청은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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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생의 자치 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며,
시·도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